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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 2012-1103  신문윤리강령 위반

일간스포츠  발행인  정  경  문 

 <주 문 >

일간스포츠 2012년 5월 8일자 14면 연재만화 「강안남자」(원작 이원호 글·
그림 김성모) 683회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

위 만화는 주인공 조철봉이 대학시절의 첫사랑 고영민에게 의도적으로 접

근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조철봉은 과거 대학시절의 고영민을 회상하는데 

당시 고영민과 육체관계를 갖지 못한 일을 후회하면서 “그때 먹었어야 했다”

고 독백을 한다. 여기서 ‘먹는다’는 말은 흔히 남녀간에 어떤 일방의 의지로 육

체관계를 갖는 행위를 일컫는 비속어다. 청소년에게도 노출되어 있는 신문이 

만화속 대사라고는 하나 이같은 비속어를 여과없이 사용토록 하는 것은 국민,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의 언어습관을 거칠게 만들고 그들의 정서에 악영

향을 주기 쉽다. 

이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수준 향상에 역행하는 것으로 사회 공기로서 윤

리강령을 통해 문화창달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한 신문의 다짐을 저버

리는 것이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 

「어린이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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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47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광  래  

 <주 문 >

스포츠서울 2012년 8월 3일자 17면 극화 「꽃미남 라이브 흥신소」(글 광끼/

그림 이세경) 153회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 유 >

위 만화는 호스트바에 온 할머니 손님과 젊은 남성 종업원 사이에 벌어진 

일을 그리고 있다. 두 사람은 호텔 객실까지 가게 되고 할머니 손님은 침대위

의 벌거벗은 종업원 남성을 애무하는데, 입안의 틀니를 빼고 잇몸으로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남성의 성기는 직접 묘사하지 

않고 벌거벗은 다른 신체부위만 그렸지만 앞뒤의 상황 묘사 자체가 노골적인 

성행위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스포츠 신문은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로 그 내용은 특히 청

소년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쉬운데, 이처럼 신문에서 선정적이고 음란한 내용

의 만화를 게재하는 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기

성세대에 대한 오해를 심을 가능성이 크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

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 「어린이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170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광  래  

 <주 문 >

스포츠서울 극화 「꽃미남 라이브 흥신소」(글 광끼/그림 이세경) 2012년 9

월 8일자 17면(184회), 9월 10일자 17면(185회)에 대하여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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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

위 적시 극화 중 184회는 병원에 입원중인 남성환자를 한 교회 여성 성가

대원들이 방문해 포교하는 과정을 그렸다. 교회 여신자들과 남성환자의 대화

중에 남성환자의 성기가 발기하는 바람에 남성이 덮고 있던 시트가 불룩 솟구

치자 주변사람들이 모두 놀라는데 뜻밖에 여신자 한 사람이 다가가 이를 어루

만지는 장면을 그렸다.

또 185화는 한 실내에서 칼을 든 침입자가 ‘혁이 오빠’라는 남성의 가슴을 

정면으로 찌르고 피가 솟아나는 장면을 그렸다. 

청소년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스포츠신문의 극화가 이처럼 선정적이고 

탈선적이며 잔인한 장면을 거리낌없이 게재하면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개념

과 사회관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

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 보호)을 위

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226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주 문 >

헤럴드경제 2012년 11월 14일자 28면 연재소설 「洝俚波波 알리바바」(글 

채희문 그림 현경희) 617회, 11월 15일자 618회, 11월 16일자 619회에 대하

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

헤럴드경제의 위 연재소설은 남한 남성과 북한 여성이 호텔에서 성 관계를 

맺는 상황을 여러 날에 걸쳐 선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소설은 두 남녀가 

성교를 하면서 주고받는 음탕한 대화는 물론, 이들의 교성과 자세 등을 상세

하게 표현하였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일간신문에 이처럼 퇴폐적인 소



482  기사  

설을 게재하면 미풍양속을 해치기 쉽고 독자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과 어린

이들에게 기성 세대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및 성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 그러

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

이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032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 문 >

문화일보 2013년 1월 7일자 22면 연재소설 「徐遊記(서유기)」(글 이원호 그

림 이두식) 45회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

1. 문화일보의 위 적시 소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그때 방안으로 링링이 들어섰다. 링링도 알몸이었는데 손으로 아래

도 가리지 않은 채 거침없이 다가온다. 방 안의 불이 환해서 검은 음모가 선명

하게 드러났다.

“오, 대포가 늘어졌네.”

서동수의 남성에 시선을 준 링링이 눈을 크게 뜨면서 침대로 올라왔다. 그

러더니 남성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는 엎드려 입에 넣는다. 말리고 자시고 할 

틈도 없어서 서동수는 눈만 껌벅였다. 링링의 입 안에 들어간 남성은 혀가 몇 

번 스쳐 지나자 순식간에 곤두섰다.

“오 하느님.”

입을 땐 링링이 감탄사를 뱉더니 얼굴을 들고 서동수를 보았다.

“하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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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어때? 준비된 거야?”

서동수가 묻자 링링이 옆에 누우면서 말했다.

“나도 해줘요. 허니.”

몸을 일으킨 서동수가 링링의 하체 위로 엎드렸다. 그러고는 두 다리를 치

켜세우고 입으로 골짜기를 애무했다.

“아, 아.”

링링의 신음이 방 안을 울렸다, 혀끝이 골짜기 안으로 진입했다가 끝 쪽 클

리토리스를 건드리자 링링은 몸을 비틀었다. 클리토리스가 굳어지면서 분홍빛

이 강해졌다. 서동수의 혀가 링링의 골짜기 아래에서 클리토리스까지 천천히 

쓸고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아, 허니, 허니.”

가쁜 숨을 뱉으면서 링링이 몸을 더욱 비틀었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다.

“이제 됐어요, 허니.”

링링이 초점이 멀어진 눈동자로 서동수를 향해 소리쳤다. 링링의 골짜기에

서 우윳빛 점액이 넘쳐 나오는 중이다. 서동수는 링링의 다리를 내려놓고 상

반신 위로 몸을 세웠다. 그때 링링이 서두르듯 서동수의 남성을 잡아 골짜기 

끝에 붙였다. 그러고는 헐떡이며 말했다.

“허니, 천천히 해주세요. 천천히.”

그러나 서동수는 힘껏 남성을 진입시켰다.

“아아악.”

링링의 비명이 방 안을 울렸다. 링링의 동굴은 좁았지만 탄력이 강했다. 그

리고 동굴의 벽은 무수한 지렁이가 붙어 꿈틀거리는 중이다. 엄청난 자극이 

전해져 왔으므로 서동수는 어금니를 물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링링의 부탁대

로 천천히 남성을 빼내었다.

“아아악.”

남성이 빠져나오는 동안 링링은 온몸을 비틀면서 탄성을 뱉는다. 링링이 부

탁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거칠게 시작해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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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의 위 연재소설은 남자 주인공과 중국 여성이 아파트에서 성 관계

를 맺는 상황을 선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소설은 두 남녀가 주고받는 자극적이고 음탕한 대화와 더불어 교성과 신음, 

성교 과정에서의 느낌 등을 상세하게 표현하였다. 

이 같은 내용의 소설은 청소년을 포함한 광범위한 독자들에게 부적절한 성

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왜곡된 성의식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

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보호」 ④(유해

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